
CMS 이용약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 행 개   정 비  고

제1조(목적) ∼ 제28조(입․출금착오 자금의 

반환) (생 략)

제29조(납부자의 보호)

(신 설)

① ∼ ③ (생 략)

④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제3항에 의거 

민원인에게 대지급조치를 취했을 경우 

동 조치로 인한 결제원의 손실 발생분에 

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30조(입금이체업무 처리절차) ∼ 제39조

(관할법원) (생 략)

(신 설)

 (별표) (생 략)

제1조(목적) ∼ 제28조(입․출금착오 자금의 

반환) (좌 동)

제29조(납부자의 보호)

① 이용기관은 CMS 출금이체를 물품이나 

용역 대가의 수납방법으로 납부자의 정기

적인 결제에 이용하는 경우, 다음 각 

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납부자의 권리

보호를 우선하여야 한다.

 1. 정기적인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

물품이나 용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

전환되는 경우,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변경

시점 최소 7일 전까지 납부고객에게 우편, 

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

방법으로 고지할 것

 2. 납부고객이 정기적인 결제의 철회, 

취소, 환불요구 등을 하는 경우, 물품이나 

용역 특성, 사용여부, 사용기간 등을 고려

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

② ∼ ④ (좌 동)

⑤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제4항에 의거 

민원인에게 대지급조치를 취했을 경우 

동 조치로 인한 결제원의 손실 발생분에 

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30조(입금이체업무 처리절차) ∼ 제39조

(관할법원) (좌 동)

부  칙(2021. 10. 15.)

이 약관은 2021. 11. 18.부터 시행한다.

 (별표) (좌 동)

- 구독경제

  소비자보호 

관련 항 신설

- 항 체하

- 항 체하 및

  문구수정

- 부칙 신설


